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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가 열린 날,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 20주년 기념식

에 참석하여 ‘우리나라가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평등법(차별금

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러나 이 법안은 근본적으로 전체주적인 시각으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종교 등 사회 각 분야에서의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권을 심각하

게 제약하는 법입니다.

아래 토론문의 내용을 통해 평등법 (차별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가져 

올 재앙적 결과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  

1  

이 법안은 헌법의 근본이념인 자유와 평등 중 자유 영역을 평등 영역으로 급격하게 옮기

는 법입니다. 평등법의 제정은 ‘헌법개정의지’의 발동으로 볼 정도로 ‘급진적, 혁명적’인 문

‘   ’,
   

‘  ’   

  •   

제입니다. 이는 단순히 국민에게 ‘모든 영역의 차별금지의무’를 부과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

니라, ‘사회 가치규범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법’이므로, 실은 헌법 이슈입니다.

이에 대하여 첫째, 현행법 체계상 문제점, 둘째, 헌법상 여성지위와의 충돌문제, 셋째, 공

론화 요건과 국민의 알권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    

우선 법안 구성 체제는 차별 ‘개념’이 명료치 않고, ‘사유’는 논란이 많고, ‘영역’은 광범위

하며, ‘구제’는 갈등과 투쟁 사회로 만들 우려가 있습니다.

1)   , “ ,    , ,  ”   

,    SNS         , ‘  

 ’       .

또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같은 차별개념이 추상적이라, 이것을 정의하는 기관에 ‘권력’이 

독점되게 됩니다. 그들이 정해주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원래 차별개념은 점

진적 사회적 합의를 통해 형성되는데, 이 판단 권한을 ‘국민’이 ‘국가’에 통째로 넘겨주는 것

이 평등법 또는 차별금지 법안입니다. 국가의 후견적, 보호자적 입장이란 미명으로 말입니다. 

국가는 우월하고 국민은 열등하다는 발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권력은 비대

해지고 피후견인인 국민은 의존적, 피동적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2)           “

”     ,  ‘        ?’

    .

특히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도입한 것은 혼인을 1남 1녀의 결합으로 묶어둘 것인지 아니

면 더 다양한 혼인과 가족 형태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동성

결혼’ 합법화 문제도 바로 수면 위에 떠오르게 만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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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형태나 상황”에 있어서도 최근 여가부가 혼인, 입양, 혈연 외의 동거형태도 가족으로 

편입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혼인과 더불어 가족의 정의를 바꾸는 것은 삶의 양

식이 전면적으로 바뀌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부분은 초등용 교사지침서에 이미 ‘필요한 유전자들을 결합시키

는 세 부모 가족’을 다양성의 예시로 들고 있는 만큼, 생명윤리 이슈도 맞물려 있어 조심스

럽게 접근할 문제입니다.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은 혹여 이단종파나 주체사상 등에 대한 비판도 차별로 

볼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난제가 많습니다. 정치나 사상의 토대인 종교적, 도덕적 논의까지 

‘차별에 해당하면 어떡하나?’하는 압박감을 준다면, ‘입 막이 법’이 될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국가의 사상 통제수단으로 쓰일 우려도 불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적지향” 등도 동성애 등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행위자’에 대한 비난으로 치부하

는 것이 문제입니다. 찬성 측 토론자로 나오신 박종운 변호사는 “동성애가 신앙적으로는 죄

라고 선포하면서도 그분들을 껴안고 사랑으로 녹여내기를 소망한다”고 하셨는데, 행위와 행

위자를 구분하는 이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행위에 대한 윤리적, 도덕적 판

단 자체를 법으로 강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신앙적 사랑의 실천 문제와는 별개라고 생각

합니다.

“학력”의 차별에 대한 부분도 매우 애매합니다. 예컨대, 대졸자 공채를 없애라는 말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해외 입법례도 드문 “고용형태”를 차별 금지 사유의 하나로 포함

시킨 것은 법의 취지와 달리 결과적으로 취업대란이 일어나게 하지 않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3)   ‘  ’       . 

         .   

 ,  ,  ,    ,   , 

     .       

.

특히 ‘종교’의 영역에서의 차별금지는 예배, 미사, 법회 같은 내적 활동이 아니라, 사회

에 나와 국민을 대상으로 고용, 교육 등 무엇인가를 할 때마다 적용되니, 종교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예배당과 사찰 안으로만 종교를 가둬놓으려는 궤변에 다름없

습니다.

‘교육 영역’은 국가나 지자체에, 차별시정 및 평등문화 확산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는데 

(안 9조 4항), 국가가 특정 가치관을 확정해 놓고 이것과 다른 것은 차별이라고 못 박을 경우, 

자녀들이 세뇌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하고 판단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

3의 성’의 도입은 기존 성교육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10대 성전환 

희망자들이 폭증하고, 성전환 반대를 이유로 양육권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  34 ), (  35 )  ,   ,  

  “ ”   .

누군가가 차별을 받았다며 의도적으로 진정해버리면, 기존 제도보다 강력한 구제수단을 

주기 때문에 가해자로 지목당한 사람은 엄청난 불이익을 받습니다. 예컨대, n번방 같은 성폭

력 피해자들은 검찰이 범죄사실을 일일이 입증해야 하는데, 성희롱 같은 차별 피해자들에겐, 

입증책임까지 경감해 오히려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아이러니한 평등권 

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신념이 확고한 사람들에겐 ‘전재산 몰수법’일 수도 있습니다. 혹여 소송사태

라도 당할 경우, 신념을 포기하지 않는 한,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인권위

는 이 징벌배상이 처벌이 아니라 억제에 주안점이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지 말란 것’입

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그 유명한 연설을 알고 있습니다. 종

교적 신념이나 사상을 통제하는 것은 지금까지 인류가 목숨을 걸고 저항해 온 일입니다.

3     

헌법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혼인과 가족생활(36조 1항), 근로영역의 여성차별 금지(32조 

4항), 여성 복지, 권익 향상을 위한 국가 노력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34조 3항), ‘제3의 성’ 도

입은 이러한 헌법상 여성권리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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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법 또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남녀의 2분법적 성별 구분을 없애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우리 헌법과 민법은 양성(兩性), 부부(夫婦), 남편과 아내, 부모(父母)라는 성구별적 용어를 사

용하는데, 이것을 모두 바꾸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남녀 구별없애기, 그리니까 성차 지

우기는 ‘모성적 속성에 대한 평가절하’다, ‘여성성의 새로운 비하’다, ‘여성인권의 본질을 흐

리는 물타기다’ 란 비판이 많습니다. 사람을 성적으로 불특정한 주체라고 정의할 경우 기존

에 남녀 차이로 존재하던 불평등이 다른 형태로 다시 되풀이될 것이란 것입니다. 사실 동성

애자 상호간도 남녀 성 역할, 일종의 고정관념이 있다는데, 이들의 성역할에 근거한 상호 차

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헌법재판소 입장인데 말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남성 성전환자의 여성 스포츠 출전, 화장실, 목욕탕 사용 문제 등 

역차별 가능성을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LA 여성목욕탕에 입장한 남성 보도는 세간

에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 비례대표, 여성 사외이사 할당 등도 재조정 대상

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공무원, 공기업과 이사회의 성소수자 할당제 등이 논의되던데, 일부

러 성소수자라고 거짓말을 해서 혜택을 받으려는 오용사례도 속출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이 본의 아니게 제3의 성을 권장하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

습니다.

4      

마지막으로, 오늘 같은 토론회도 조문검토만으론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법안대로 하려면, 

각종 법 개정, 정부 및 민간 조직과 교육과정 재편 등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앞으로 모든 평등법 토론회는 정부와 민간이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을 산출하고, 재정이 

이런 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지 ‘공신력 있는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을 수

반하지 않은 논의는 반쪽짜리 토론회에 불과합니다. 국민에게 법의 ‘필요성부터 실효성, 부

작용, 입법 여파, 사회적 비용’ 등 모든 쟁점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여 적극적인 찬반토론을 

하는 게 ‘더 나은 미래’를 선택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은 공허하고 추상적인 ‘차별논쟁’만 벌였습니다. 게다가 평등법 반대론자들은 평등

의 적이며 차별을 조장하는 혐오세력인 듯 매도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다양한 

견해를 짓밟는 ‘민주주의 죽이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평등법만 제정되면, 차별, 억압, 착취라는 단어가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

하는 것은 ‘법 만능주의 환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기 존재하는 구체적인 개별 법률을 

잘 활용하고 굳이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면 ‘공론화’를 통해 실질적으로 차별을 불식하는 게 

현명한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1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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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서는 영국의 보건의료거버넌스와 행정조직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이번에는 보건

의료 분야의 민관협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영국은 공공 서비스 프로젝트를 위한 민관협력(Public Private Partnetships, PPP) 개념을 세

계 최초로 개발한 국가이다. 영국은 “보건의료 민관협력의 선구자(Pioneer of Healthcare PPP)”

로 자칭한다. 영국에서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자본투자(Private Finance 

Initiative, PFI) 방식이 흔한데 보통 사업시행자가 신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재원조

달, 시공, 관리하는 것을 말하고, 그 자산은 학교나 병원부터 방위시설까지 다양한 형태가 있

다.1 영국은 이러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이 가장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

1  World Bank, Public-Private Partnerships Reference Guide, version 3, 2017, p. 6.

   

  -   

3)   

  •   

어지는 나라 중의 하나에 속한다.2 영국에서 민관협력의 목적은 인프라 구축 그 자체보다는 

양질의 서비스 산출물을 얻는데 있다. 또한 강력한 파트너십의 형성을 통해 프로젝트별 접

근 방식에서 장기적인 결과를 위한 전략 및 정책 개발을 포함하는 접근 방식으로 전환시키

고 있다.

그러나 PFI가 민간투자자에게 재정적으로 유리하게 하기 위해, 복잡하고 경직된 계약을 

공공부문에 연결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고, 새로운 시설 개발 과정에 종종 문제가 일어

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수탁업자들은 기존의 계약 조건의 엄격한 이행을 요구하므로 지

방자치단체들이 인력과 자원의 재배치 등의 임기응변적 조치를 취하기도 어렵고,3 탄력적 대

응을 위해서는 사업자와 재협상도 필요한데 이것은 비용증가를 야기한다. 또 수탁업자들은 

사전에 계약서에 기재된 것 이상은 하지 않으려 하여 이러한 위탁계약의 경직성과 구속성은 

서비스 환경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을 어렵게 하였다.4

2  

영국은 「1972년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 1972)」 제13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그들 또는 그들을 대신하여 물품이나 재료의 공급 또는 업무 수행에 관하여 직접 또는 대리

를 통해 계약의 체결에 관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5 영국에서의 아웃소

싱(민간위탁)은 1980년 마가렛 대처 수상 시절 강제 경쟁 입찰(compulsory competitive tendering, 

CCT)이 도입된 이후 시작되었으며, 신노동당(New Labour)이 전적으로 수용하였다.

그러나 최근 영국에서는 민간위탁에 대한 반대가 강화되어 가는 입장으로 변경해 가는 경

향이 있다.6 민간위탁에 대한 반대는 2010년대 영국에서 나타나는 재공영화 정책으로 이어

2  오준근, “영국법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과 공공계약규정의 관계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2008), 제42집, 414면.

3  Fulcrum, Explaining LIFT and public private partnership(PPP) models : Case study, 2021, p. 2
4  선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재공영화정책의 법적 과제”, 『지방생존과 정책법』(경인문화사, 2021), 11면.
5  선정원,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공영화정책에 관한 법적 고찰-영국과 독일의 재공영화정책
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법연구』(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20), 제20권 제2호, 166면.

6  “Why councils are bringing millions of pounds worth of services back in-house”, �e Guardian, 2019. 5. 29. 기사, 
http://www.the-guardian.com/society/2019/may/29/bringing-services-back-in-house-is-good-councils, (최
종방문일 2021.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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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 그 법적 배경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보장책임을 인식

하고, 공영화(insourcing)7가 주민들의 참여를 증진시키고 직접적인 민주적 책임을 보장할 수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8 그리고 NHS 관련 서비스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다.9

현재 NHS 내에서 인소싱이 증가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다. 보건사회부는 2018/19 

년에 민간 부문에서 의료 서비스를 구입하는 데 약 90 억 파운드 (예산의 7.3%)를 소비했다. 이

는 전년도와 같으며 2016/17 년 7.7%에서 감소한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는 일정 가치를 초

과하는 서비스에 한해 입찰을 하게 하는 계획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10 이는 영국의 브렉시

트 이후 NHS 재정 상황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라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논의로 지속되고 있다.

3  NHS Contracts

영국에서는 NHS의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구매하는 역할과 제공하는 역할을 

구분하고, 이들 간의 서비스 제공과 구매가 계약의 형식(NHS contracts)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11 그리고 가장 특징적으로 NHS 병원과 앰뷸런스 서비스를 자가 관리 

신탁(self-managing trusts)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공급자”들은 공공기관의 통제로부터 분리되

7  영국 지방자치단체들에서 가장 널리 인정되는 공영화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의 고용주체가 사기
업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되는 운영의 공영화를 의미한다. 영국에서 재공영화는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서비스와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으므로 실무상으로는 재지방화(local government insourcing)와 거의 동의어로 사용
되고 있다. 선정원, 앞의 논문(주 31), 167면.

8  APSE, �e value of returning local authority services in-house in an era of budget constraints, Report by APSE for 
UNISON, 2011, p. 38.

9  Capita라는 민간 기업은 NHS의 부수적 업무인 환자의 기록 이전, 연금 관리 및 진료에 대한 지불을 담당하였
는데, 해당 기업은 2018년 하반기 자궁경부암 검진 프로그램에 대하여 4만 7천명이 넘는 여성 검진대상자들
에게 초대장과 알림 편지를 미리 보내지 않아 검사를 받을 수 없게 하였고, 심지어 위반사항이 발생하고도 2개
월이 지나서야 NHS에 상황을 보고하였다는 점이 크게 문제 되었다. 국민들은 궁극적으로 NHS 잉글랜드가 
모든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함을 요구하였고, 재공영화 문제가 불거졌다. 이후 NHS 
자궁경부암 검사 프로그램 운영을 2019년 6월부터 직영제로 단계적인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NHS 잉글랜
드가 공식 입장을 발표하였다. “Capita to be stripped of NHS cervical screening contract following issues”, 영국 
의학신문 PULSE 2019. 3. 20. 기사.,  https://www.pulsetoday.co.uk/clinical/clinical-specialties/cancer/capita-
to-be-stripped-of-nhs-cervical-screening-contract-following-issues/20038426.article, (최종방문일 2020. 9. 17.).

10  Campbell, D., “NHS privatisation to be reined in under secret plan to reform care”, �e Guardian, 23 September 
2019,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19/sep/25/nhs-privatisation-to-be-reined-in-under-secret-
plan-to-reform-care, (최종방문일 2021. 9. 17.).

11  이현수, “영국법상 정부계약과 법치주의”, 『일감법학』(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제30호, 186면.

어 “내부시장(internal market)”에서 의료서비스를 “구매”하는 책임을 지게 되었다.12 그러나 정

보의 비대칭성, 전문 서비스의 특성, 높은 진입 비용 및 인구 전체에 걸친 공정한 서비스 제

공을 보장해야 하는 의료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완전한 시장 도입은 원천적으로 불가

능한 것이 현실이다. 그에 따라 NHS는 경쟁의 이점과 공적 자금 유지가 결합되는 준 시장

(quasi-market)의 대상이 된다.13

NHS Act에 따라 NHS 내부의 경쟁은 NHS 계층 내 기관에 의해 감시되는 부문별 규칙을 

준수함으로써 규제되었으나, 「2012년 건강 및 사회보장법」으로 인해 NHS 내부의 경쟁과 

기존 국가 경쟁법제 간에 명확한 연결고리가 생겼다. 그리고 NHS의 경쟁 규제에 있어 국가

의 경쟁 당국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공식화함으로써 내부적 초점을 맞추었던 제도를 외부 

경쟁에 국내 시장을 개방하는 것으로 변경하게 하였다.14 즉 의료의 질 개선, 효율성을 높이

기 위한 방식의 하나로 선택과 경쟁의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다.15

이 과정에서 보건의료 서비스 기관(커미셔너)과 그들의 위원회는 법적 기능을 수행함에 있

어 조직의 행위와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역주민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서비스를 확보하고 최고의 부가가치(value for money)를 제공할 책임을 지는 것이다. 또한 공공 

계약 규정을 포함한 법률 준수를 보장하고 조직의 투명성과 비차별의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최근 대표적인 공공서비스인 NHS 경영이 아웃소싱 되면서 심각하고 풀리지 

않는 책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민간 기업이 공공서비스 제공에 나설 때 어려움이 더 극명

하게 발생하고, 그들은 환자의 권리를 설명하는 계약 조건에 동의할 수 있지만, 그러한 계약

은 공법적 감독 밖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16

12  Arrowsmith, J., Sisson, K., “Decentralization in the Public Sector: �e case of the U.K. National Health Service”, 
Industrial Relations, 2002, 57(2), p. 355.

13  Olsen, J. A., Principles in Health Economics and Policy,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14  Sanderson, M., Allen, P., & Osipovic, D., “�e regulation of competition in the National Health Service (NHS): 

What di�erence has the Health and Social Care Act 2012 made?”, Health Economics, Policy and Law, 2017, 12(1), 
1-19.

15  Monitor, Brie�ng note: Substantive guidance on the procurement, patient choice and competition regulations, 2013.
16  Newdick, C., “From Hippocrates to Commodities: �ree Models of NHS Governance: NHS governance, regula-

tion, Mid Sta�ordshire Inquiry, health care as a commodity”, Medical Law Review, 2014, 22(2), 162-179, https://
doi.org/10.1093/medlaw/fwu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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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NHS       

영국은 구글과 애플이 공동개발한 접촉 추적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개별 기기 데이터를 

로컬에서 저장하는 대신 보건 당국을 통해 익명의 사용자의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저장하는 

방식으로 영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로 하였다.17 그러나 영국의 컴퓨터 보안  및 프

라이버시 전문가들은 영국의 이러한 정책과 관련하여 투명성 문제와 임무 변경 우려를 이유

로 문제를 제기하였고,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과 시스템을 도입할 것과 일반적 데이터 보호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데이터만 수집해야 함을 정부에 촉구하였다.18

한편 접촉자 추적 앱과 별도로 NHS의 코로나 검사 및 접촉자 추적 센터(NHST&T)는 

2020년 5월부터 코로나 검사와 접촉자 추적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을 주도해왔다. 비상 상황 

하에 최대한 빨리 테스트 및 추적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외부 컨설턴트가 필

요했다는 이유였지만, 영국 보건사회부는 2020년 5월 민간 컨설팅 회사 딜로이트(Deloitte)와 

Covid-19 테스트 센터를 운영하고, 조달업체 세르코(Serco)와 접촉자 추적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것으로 하여 2년간 370억 파운드를 지불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는 공익을 위해 작동하는 공중 보건 시스템보다는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에 맹목

적으로 헌신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19 그리고 정부는 NHS 공공 의료 인프라와 시스

템적으로 적절히 통합되지 못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이에 NHS의 코로나 검사와 접촉자 추

적 서비스는 공무원 조직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방식을 변경한다. 구체적으로는 검사 및 추적 

서비스의 운영을 2021년 4월에 출범하는 새로운 조직인 영국 보건보안국(UK Health Security 

17  Gould, M. (Chief Executive, NHSX), Dr. Lewis, G., “Digital contact tracing: protecting the NHS and saving lives”, 24 
April 2020, https://www.nhsx.nhs.uk/blogs/digital-contact-tracing-protecting-nhs-and-saving-lives/ (2021. 4. 
19 확인).

18  N. Lomas, “UK privacy and security experts warn over coronavirus app mission creep”, 29 April 2020, Tech 
Crunch, https://techcrunch.com/2020/04/29/uk-privacy-and-security-experts-warn-over-coronaviru-
sapp-mission-creep (2021. 4. 19 확인).

19  McCoy, D., “Coronavirus has exposed the dangerous failings of NHS marketisation”, the Guardian 2020. 5. 5. 기
고문,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20/may/05/coronavirus-nhs-marketisation-pandem-
ic?CMP=Share_iOSApp_Other (2021. 2. 1. 확인).

Agency)에 넘겨주었다.20

2)       

영국 정부는 20020년 4월 영국을 위한 신속한 백신 확보, 백신 개발 및 접근성 증대, 영국 

백신 역량 구축을 위해 영국 정부 백신 태스크 포스를 구성하였다. 초기 대응의 부진을 만회

하고자 영국 정부가 내놓은 코로나19 대응 전략의 핵심은 백신 수급이었다.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가 잠재적 백신 연구 개발 지원, 구

입할 백신의 선택, 충분한 양의 백신에 대한 영국 접근성 확보, 제조 역량 개발 등을 포함하

는 영국의 백신 공급을 확보할 책임을 졌다.21 그리고 2020년 9월 보건사회부장관은 거버넌

스 변경을 결정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백신을 배포할 방법을 계획할 책임을 지고, NHS 잉

글랜드 & NHS Improvement와 잉글랜드 공중보건국이 배송 모델 설계 및 구현, 보관 및 배

송 준비를 포함한 백신 프로그램 운영 및 전달을 주도하고 있다.22

영국 정부 백신 태스크 포스의 대표적인 성과를 살펴보면 옥스퍼드대학교 백신 개발 파

트너십을 비롯하여, 화이자/바이오엔텍 백신 첫 계약 국가가 되고, 저개발국가를 지원하

는 COVAX와의 협력 등 다양한 성과를 이루어냈다. 백신 배포를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예

산 지원과 백신 태스크 포스를 통한 이례적인 의사결정 방식은 영국 내에서도 전례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영국은 역사상 가장 야심찬 예방 접종 프로그램을 전개하였고, 2020년 12월 

8일부터 접종을 시작하여 2021년 12월 8일 현재 영국 전역에서 4,537만 명(인구비율 68%)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고, 총 4,997만 명 이상(인구비율 73.1%)이 1회 이상 백신을 맞았다.23

20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and UK Health Security Agency, Press release, New UK Health Security 
Agency to lead response to future health threats, 2021. 3. 24.

21   C&AG’s report, Investigation into preparations for potential COVID-19 vaccines, HC1071, 14 December 2020, 
Summary p. 1

22  C&AG’s report, 위의 보고서(주 47), Summary p. 5
23  ‘Our World in Data’, https://ourworldindata.org/covid-vaccinations?country=GBR, (2021. 12. 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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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공공의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의 시도를 지속해왔다. 이러한 과정에

서 드러나는 책임성 확보 논의는 우리에게도 시사점을 주는데, 국가와 민간이 합리적 역할

을 정립함에 있어 민간서비스기관이 수요자 즉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에 대하여 품질 관리와 같은 국가의 감독 역할이 중요하다.

또한 최근 영국 NHS 서비스 재공영화 사례에 비추어보면, 공공 부문이 제공하던 서비스

에 민간 기업의 시장 논리와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사업 효율성이 증가하고 이익과 리스크를 

배분된다는 장점보다는 비용 상승의 역설이 일어나고, 공공성 확보가 어렵다는 단점이 컸다. 

그리고 효율성 중심의 패러다임은 결국 코로나19 위기 상황 대응을 어렵게 하였다. 재공영

화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영이 오히려 효율을 확보하고, 주민의 요구에 보다 부응하였

다는 영국의 선례를 참고하여 감염병 관리와 필수 의료 분야는 정부가 공공의료기관을 통해 

책임을 지고 제공하게 하는 고려가 필요하다.

백신 개발 및 확보와 관련하여 출발은 영국과 한국 모두 2020년 4월로 시기는 같다. 그러

나 영국은 감염병 대응에 있어 방역과 백신의 중요한 두 축 중에서 백신 확보에 중점을 두었

고, 그 과정에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의 의사 진행과 결정사항은 빠르고 적

확했다. 그리고 이러한 영국의 초고속 작전에는 막대한 예산 지원도 함께 하였다. 뿐만 아니

라 옥스퍼드대학과의 협업, 국제적 기구 COVAX와의 글로벌 공급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생

산과 공급에 시너지 효과를 얻었다. 이는 위기 상황 대응과 관련하여 민간의 전문역량 활용

으로 달성한 민관협력의 성과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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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O North Korea
1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2014년 “북한의 인권침해사태는 인도에 반하는 죄에 해

당하며, 북한정부는 주민들의 인권보호에 명백히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국제 공동체가 이

러한 범죄로부터 북한 주민을 보호할 책임을 수락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최종보고서를 발표

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 범죄에 대한 최고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거나 

유엔 특별국제재판소를 설립하라고 권고하였다. 이와 같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

는 북한의 극심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국제공동체의 보호책임을 확인하고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보호책임(RtoP: Responsibility to Protect)의 논의는 1990년대 인도적 간섭의 실패와 반성으로 

인하여 2000년대 이르러 국제사회의 개입을 책임과 의무로 접근하면서 시작하였다.

보호책임은 주권국가에게 자국민의 인권을 보호하여야할 1차적 의무가 있는데, 해당국가

가 심각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태를 중지할 의사가 없거나 막을 능력이 없을 경우 국제 공동

체에 2차적 보호책임이 있다고 하여, 국가주권과 인권적 가치의 충돌에 대한 타협의 방안을 

제시하는데, 이번 호에서는 보호책임 개념의 초석을 놓았다고 평가되는 2001년 ICISS보고

서의 내용과 그 평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Crimes against humanity)

  

(RtoP : Responsiblity to Protect)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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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책임이라는 용어는 2000년 당시 코피 아난 UN 사무총장이 ‘대규모 인권침해를 방지

하기 위한 인도적 간섭이 주권에 대한 침해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여, 캐나다 정부에서 설

립한 ‘간섭과 국가주권에 관한 국제위원회(ICISS : �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 이하 ‘ICISS’라고 함)가 2001년 발간한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이후, 보호책임은 2004년 고위급 패널 보고서, 2005년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2005년 세

계정상회의 결과, 2006년 무력충돌상황에서의 민간인의 보호와 관련된 결의에 관한 안전보

장이사회 결의, 2009년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2009년 유엔 총회 결의 등 유엔의 여러 기관

에서 다루어지며 발전해왔다.

3  2001 ICISS   

ICISS 보고서는 보호책임의 기초원칙에 대하여,  “주권은 책임을 내포하고 있으며 한 국가

의 국민을 보호할 일차적 책임은 해당 주권국가가 가진다. 그러나 한 국가의 국민이 내전이

나 반란 혹은 국가의 실패상태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고, 해당 주권국가가 이를 개

선할 의지가 없거나 혹은 개선할 역량이 없을 경우 국제공동체의 보호책임이 있으며, 이는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에 우선한다”라고 설시한다.1

또한, 동 보고서는 보호책임의 근거를 “첫째, 주권개념에 내재된 의무, 둘째, 국제평화와 

안전의 일차적 책임이 안정보장이사회에 있다고 규정하는 유엔 헌장 제24조, 셋째, 인권보

호에 관한 다수의 인권규약과 협약 및 인권선언, 국제인도법 및 국내법에 있는 구체적 법적 

의무, 넷째, 국가. 지역기구, 국제기구의 발전하고 있는 관련 관행”으로 제시하고 있다.2

나아가, 동 보고서는 보호책임의 이론적 근거를 설시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국제 사회

가 감당할 실제 이행 단계를 (1) 대규모 인권침해의 위험성을 제거하는 예방책임(responsibility 

1  ICISS Report, Synopsis, (1) Basic Principles

2  ICISS Report, Synopsis, (2) Foundations

to prevent), (2) 대규모 인권침해 발생시 이를 막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대응책임(respon-

sibility to react), 3) 대규모 인권침해 문제가 해결된 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질

서를 복원하는 조치를 취하는 재건 책임(responsibility to rebuild)의 3 단계로 설명한다.3

나아가, 인권보호를 위한 무력사용에 있어 가장 적합한 권한을 가진 기관을 국제사회의 평

화와 안전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안전보장이사회로 보고, 안전보장이사회가 보호

책임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안전보장이사회 혹

은 사무총장이 보호책임의 이행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4

그러면서,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에 대하여, (1) 대규모 인명살상이나 인종청소가 개입된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과 군사적 개입 필요성의 판단에 있어 군사 개입 원칙에 따라 사전조

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은 자국의 중대한 

이익이 개입되지 않는 한 다수가 지지하는 인권보호를 위한 군사적 개입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2) 안전보장이사회가 인류의 양심에 반하는 사태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

지 못할 경우 사태의 중대성과 긴급성에 적합한 다른 수단을 강구하여 신뢰와 지위를 잃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즉, 보호책임 원칙의 이행을 위해서 안전보장이사회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보호책임이 군사행동을 수반하기 위해서는 (1) 정당한 이유(Just Cause), (2) 올바른 의

도 (Right Intention), (3) 최후의 수단(Final Resort), (4) 합법적 국제기관에 의한 시행 (Legimate  

Authority), (5) 비례원칙에 맞는 수단일 것(Proportional Means), (6) 합리적인 성공가능성이 있을 

것(Reasonable Prospect)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나아가, 동 보고서는 학문적 논의를 넘어 실질적이고 유용한 구체적 직접적 정치적 효과

를 창출하는데 발간의 목적이 있음을 밝히면서, 보호책임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 행동계획으

로 안전보장이사회, 유엔총회, 사무총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안전보장이사회의 경

우 인류의 양심에 반하는 상황으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대응책을 마련하고, 내부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유엔 총회가 더욱 많은 관련 결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새

3   ICISS Report, Synopsis, (3) Elements

4   ICISS Report, Synopsis, Right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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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협약의 제정 및 UN 헌장 개정의 제안을 고려할 것을 권고하였다. 무엇보다, 인권보호 

목적의 무력개입을 원칙규정으로서 정립하고, 자국의 중요한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상임이

사국이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한 군사개입을 승인하는 결의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였다. 유엔총회는 보호책임의 기초원칙을 포함한 선언적 결의안을 채택하고, UN사무

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및 유엔총회 의장과 적절한 토의를 통해 보호책임 원칙의 실행

에 있어 최선의 선택을 하고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4  2001 ICISS    :   

ICISS 보고서는 국가중심의 통제권한으로 여겨온 기존의 주권 개념을 ‘주권은 책임을 내

포한다’라는 주권과 간섭의 충돌이 아닌 국제사회의 책임으로 접근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온 점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인도적 간섭의 경우 대규모적 인권침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

우 이를 막거나 제한하는 대응에 한정되어 있었던 반면, 동 보고서에서는 (1) 인권침해의 위

기에 대한 근본적 원인과 직접적 원인을 밝혀야 할 예방책임, (2) 제재, 국제적 소추, 군사적 

개입과 같은 강제적 수단을 포함한 대응책임, (3) 군사적 개입 이후 회복과 재건, 화해를 위한 

전폭적 지원을 제공하는 재건책임과 같이 3 단계 이행방안을 제시해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포괄적 접근 방안을 시도하였다.

나아가, 인도적 개입 논의 당시 간섭의 주체는 국가 내지 국가 집단으로서 개별국가였지

만, 동 보고서는 1차적 보호책임의 주체를 주권국가로, 2차적 보호책임의 주체를 국제공동

체로 보았다. 무엇보다, 무력사용이 수반되는 상황의 경우 무력사용의 주체는 안전보장이사

회로 제한하면서, 상임이사국은 자국의 중대한 이익이 개입되지 않는 한 다수가 지지하는 인

권보호를 위한 군사적 개입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상임이사국거부권 행사 제한

을 제안한 점에서 획기적이라 할 것이다.

한편, 인도적 간섭은 무력사용을 통한 간섭의 정당성에 관한 논의였음에 반해, 동 보고서

는 보호책임을 단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반적 상황’과 ‘무력사용이 필요한 상

황’ 두 가지로 나누어 비무력적 조치를 포함시켰다.

그리고, 동 보고서는 보호책임의 범위에 대하여 ‘인류의 양심에 반하는 심각한 상황’이라

고 하여,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대상인 4대 범죄행위 이외에 국가실패로 인한 내란 또는 대규

모 기아사태와 자연재해 또는 환경파괴로 인한 중대한 인명피해를 포함시켜 광의의 보호책

임을 제시하였다. 또한, 집단살해죄가 주관적 의도를 요구함에 반하여, 동 보고서는 주관적 

의도 없이 집단살해의 객관적 상황으로만 이를 판단하여 그 범위를 넓힌 특색이 있다.

5  

이상과 같이, 2001년 ICISS 보고서는 책임으로서의 주권 개념의 도입, 무력적 개입을 넘

어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 방안의 도입, 과거 개별국가로부터 국제공동체로 간섭의 주체

를 전환하고 무력 개입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만을 권한 있는 주체로 한정하는 등 보호책임

의 기본적 틀을 놓았다.

그러나, 동 보고서는 인권보호를 위한 군사적 개입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

였으나 이는 2005년 세계정상회의에서 삭제되었고, 동 보고서가 국가실패로 인한 내란 또는 

대규모 기아, 자연재해 또는 환경파괴로 인한 중대한 인명피해의 경우까지 포섭하는 광의

의 보호책임을 제안하였으나 2005년 세계정상회의에서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 4대 범죄행

위에 대하여만 보호책임이 적용되는 것으로 그 범위가 축소되는 등 많은 것들이 삭제되거나 

수정되었는데, 이와 같은 발전과정은 다음 호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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